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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장

□ 개정이유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장사등에관한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자구수정 및 개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 묘지의 사용기간을 법률이 정한 기간만큼 연장케하는등 동조례 내용을

      개정된 법률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본문내용중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를 “장사등에관한법률”로 자구 수정(안 제1조)

   ○ 묘지의 사용기간(안 제9조)

      묘지의 사용기간을 15년 단위로 하고, 연고자가 설치기간을 연장

      신청하는 경우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5년씩

      3회에 한하여 매장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함.

   ○ 사용료 감면(안 제8조)

      기존 공설일반묘지에 안치된 분묘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토록함

   ○ 장묘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음

구분
사용료(15년간) 관리비(3년간)

비 고
기 준 금액(원) 기 준 금액(원)

공설공원
묘지(매장) 1㎡당 18,000 1구당 36,000

납골묘 1개안치단당 18,000 1개안치단당 10,000

납골당 1개안치단당 60,000 1개안치단당 20,000

공설일반
묘지(매장)

1㎡당 2,000

 □ 개정근거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 12조(공설묘지등의 설치)



거창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거창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를 “장사등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로 하고 “운영”을 “관리”로 한다

제2조 제1호 중 “공설공원묘지,공설일반묘지등 시체를 장사하는”을 “공설공원   

묘지내의 매장묘지, 납골시설 등 거창군에서 관리하는”으로 한다.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납골시설”이라 함은 납골묘(분묘의 형태), 납골당(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납골탑(탑의 형태로 된 공작물)등 유골  

             을 안치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조제목 “묘지의 구분”을 “공설묘지의 구분”으로 한다

제5조 2항 2호중  "매장 또는 수장"을 “매장”으로 한다.

제6조 본문중 "분묘 1기당"를 "1기당"으로 하고, 제1호 “9”를 “10”으로 하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납골묘․납골당 : 안치단 1개

제8조 본문중 “묘지 사용료”를 “장묘시설 사용료 일부”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5. 기존 공설일반묘지에 안치된 분묘

제9조 조제목 “사용기간”을 “설치기간”으로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

2항중 “사용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사용기간”을 “설치기간 만료 일부

터 3월이내에”로하며, 동조 제3항을 삭제하며, 제4항중 “수장”을 “매장”으로 하며, 제5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분묘의 설치기간을 15년으로 하고, 연고자가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

         하는 경우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수는 15년씩 3회에

         한하여 설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는 법 제   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분묘설치

          기간의 연장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신설)

제10조 제1항 제2호중 “사용”을 “설치”로 하고, 제2항중 “법 제15조의 2”를     



        “법 제23조”로 한다.

제11조 본문중 “묘지”를 “장묘시설”로 한다.

제12조 제3호중 “관리비”를 “분묘관리비”로 한다.

제13조 제1항중 “30일”을 “1월”로 하고 제2항중 “법 제16조”를 “법 제23조”로

       “납골묘지”를 “납골시설”로한다.

         제3항중 “제12조 1호”를 “제2항”으로 한다.

제15조 조제목 “분묘의 설치기준등”을 “분묘의 설치 및 납골시설 안치등”으로  

 하며, 제1항,제2항,제3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장묘시설 사용자가 이용할 시설의 설치는 군수가 정하는 장소와 위치, 

           규격에 따라야 한다.

         ② 화장한 유골의 안치시에도 또한 같다.

         ③ 분묘의 형태와 구조 및 석물의 규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1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 1 (납골유골 안치기간 및 처리)

       ① 납골당의 유골안치기간은 15년으로 하되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납골당 안치이후 소재가 불확실하거나 관리자가 분명하지 않는   

          화장유골 보관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골안치기간이 경과한 후에 연고자가 유골반    

          환 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공고후 공설묘지에 합동 매   

          장할 수 있다.

제18조의 본문중 “마을개발위원회”를 “마을단위 단체”로 한다

부칙 제1조내지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조(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중인 장묘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

로 본다. 

     제 3조(사용면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인 묘지의 사용면적은 제 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미 사용한 면적으로 

한다.

     제 4조(사용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인 장묘시설의 사용료와 관리비는 이 조례 시행 후 사용료는 15년, 관리

비는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중 1. 공설공원묘지중 “북상공설공원묘지”란 다음에 “가조공설공원

 묘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조공설공원묘지 일부리 산 5 10,678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의
하여 거창군공설묘지(이하 “공설묘지”라 한
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의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묘시설”이라 함은 공설공원묘지,공
설일반묘지등 시체를 장사하는 모든시설
을 말한다
 2~3(생략)
 4. “납골묘지”라 함은 공설공원묘지내에
    일정구역을 지정하여 사용자가 납골
    시설을 설치하여 화장 또는 개장된
    유골을 수장하기 위하여 조성한 묘지
    를 말한다.
제3조(묘지의 구분)..................................
제5조 (사용허가등) (생략)
  ① ② (생략)
   1. (생략)
   2. 미성년자 사산아 및 개장유골을 묘
    지에 매장 또는 수장하고자 하는경우
   
제6조(사용면적) 분묘1기당 공설묘지 사
용 면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묘지 : 9제곱미터 이내
  2. 납골묘지 : 20제곱미터 이내
  
제8조(사용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가 사망하여 장묘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 별표2의
묘지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율  
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생활보호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생활
보호대상자
  2.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 장사등에관한법
률(이하“법”이라한다)제12조의......................
.............................................................................
..................................관리...................................
......................................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공설공원묘지내의 매장
묘지, 납골시설 등 거창군에서 관리하는 
모든 시설을 말한다

 2~3(현행과 같음)
 4. “납골시설”이라 함은 납골묘(분묘의 
형태), 납골당(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납골탑(탑의 형
태로 된 공작물)등 유골을 안치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공설묘지의 구분)................................

제5조 (사용허가등) (현행과 같음)
 ①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미성년자 사산아 및 개장유골을 묘
    지에 매장하고자 하는 경우

제6조(사용면적) 1기당  ..............................
  ..............................................
  1. 일반묘지 : 10제곱미터 이내
  2. 납골묘․납골당 :안치단 1개 

제8조(사용료 감면) .......................................

.............................................................................

............................................................................
장묘시설 사용료 일부...............................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국민기
초 생활보장수급자
 2.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유족

 3.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유족

 4. 군수가 정한 지역에 거주자가 사망

   하여 장묘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자

 5. (신설)

제9조 (사용기간) ① 묘지의 사용기간은

 15년 단위로 한다.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내

에 사용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간연장허가  

시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무연분묘 개장유골 및 행여사망자 유골

을 수장하기 위한 묘지의 사용기간은 10년

으로 한다.

 ⑤ (신설)

제10조(사용권의 소멸)

 ① (생략)

  1. (생략)

  2. 정당한 사유없이 제9조 제2항에 의한

   사용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기존 공설일반묘지에 안치된 분묘

제9조(설치기간) ①분묘의 설치기간은 15

년으로 하고, 연고자가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군수는 15년씩 3회에 한

하여 설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설치기간을.....................................

..............설치기간 만료일부터 3월이내에

설치기간........................................

 ③ (삭 제)

 ④ 무연분묘 개장유골 및 행여사망자 유골

을 매장하기 위한 묘지의 사용기간은 10년

으로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는 법 제  

 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분묘설치기간의 

연장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0조(사용권의 소멸)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정당한 사유없이 제9조 제2항에 의한

   설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법 제15조의2
규정에 의하여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권의 양도금지)묘지의 사용권은 

상속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타

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제12조 (사용권의 취소) (생략)

 1~2(생략)

 3. 정당한 사유없이 제7조 규정에 의한 관

리비를 2회 연속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 (수거 및 개장명령)  ① 군수는 제1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

우에는 30일 이내에 유골을 수거하거나 개

장할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수거 또는 개장하지

아니 하거나 제10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무연분묘로 간주된 경우에는 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개장한 후 납골묘지에 안치

하거나 합동 매장할 수 있다.

 ③ 제12조 1호의 규정에 의한 개장시에는 

소요되는 비용을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15조 (분묘의 설치기준등)  ① 분묘는 군

수가 정한 형태 및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임의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② 묘지에는 군수가 정한 비석을 설치하여

야 한다.

 ② .................................................법 제23조
.............................................................................

............

제11조 (사용권의 양도금지)장묘시설의 사용

권은 상속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를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제12조 (사용권의 취소) (현행과 같음)

 1~2(현행과 같음)

 3. 정당한 사유없이 제7조 규정에 의한 분

묘관리비를 2회 연속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수거 및 개장명령)① ...................... 

..................................................................................

.... 1월 

.....................................................................

 ②................................................................... 

......................................................................... 

......................................................................... 

...........................................................법 제23조 

..............................................납골시설...............

.......................................

 ③ 제2항의 .................................................

........................................................................

제15조 (분묘의 설치 및 납골시설 안치등)

  ① 장묘시설 사용자가 이용할 시설의 설

치는 군수가 정하는 장소와 위치, 규격에 

따라야 한다.

  ② 화장한 유골의 안치시에도 또한 같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③ 납골묘지내 납골시설 및 비석은 군수의 
승인을 받은 시설 및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6조의 1 (신설)

제18조 (운영위탁) 장묘시설의 관리운영(이

하“운영”이라 한다)을 마을개발위원회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신설)

별표1 장묘시설의 명칭등

별표2 장묘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③ 분묘의 형태와 구조 및 석물의 규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의 1 (납골유골 안치기간 및 처리)

  ① 납골당의 유골안치기간은 15년으로 하

되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

다. 다만, 납골당 안치이후 소재가 불확실하

거나 관리자가 분명하지 않는 화장유골 보

관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골안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연고자가 유골반환 청

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공고후 공설묘지에 합동 매장할 수 있다.

제18조 (운영위탁) .............................................

................................마을단위 단체..............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
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사
용허가를 받아 사용중인 장묘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것
으로 본다. 
제3조(사용면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사
용중인 묘지의 사용면적은 제 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미 사용한 면적으
로 한다.
제4조(사용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사
용중인 장묘시설의 사용료와 관리비는 
이 조례 시행 후 사용료는 15년, 관리
비는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장묘시설의 명칭등: 별지와 같음
별표2 장묘시설의 사용료 관리비: 별지
와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별표1」장묘시설의 명칭등

  1. 공설공원묘지

「별표1」장묘시설의 명칭등

  1. 공설공원묘지

명    칭 위        치 면적(㎡) 명   칭 위    치 면적(㎡)

북상공설공원묘지 월성리 산150,산151-10,산151-11 13,075 북상공설공원묘지 월성리 산150 13,075

 (신  설) 가조공설공원묘지 일부리 산 5 10,678

 2. 공설일반묘지  2. 공설일반묘지

명   칭 위     치 면적(㎡) 명   칭 위     치 면적(㎡)

거창 공설일반묘지  가지리 산 170 11,008 합  계 131필지 598,009

소계 6필지 27,042주상 공설일반묘지  성기리 산 37 6,545

거창가지공설일반묘지 가지리 산170-1 11,008
웅양 공설일반묘지  죽림리 산 108 11,379

거창정장공설일반묘지 정장리 산 89 6,149고제 공설일반묘지  봉산리  1309 15,455

거창장팔공설일반묘지 장팔리 산 19 5,752북상 공설일반묘지  갈계리 산 39 9,540

위천 공설일반묘지  남산리 산 41 4,959
거창학리공설일반묘지 학리 산 70 2,182

남상 공설일반묘지  무촌리 산 253 16,760
거창양평공설일반묘지 양평리 산 156 959

남하 공설일반묘지  무릉리 산 266 5,296

거창양평공설일반묘지 양평리 산 169 992신원 공설일반묘지  중유리 산 249 4,615

가조 공설일반묘지  일부리 산 5 10,678 소계 14필지 42,850

가북 공설일반묘지  용암리 산 125 10,512 주상성기공설일반묘지 성기리 산 37 6,545

주상연교공설일반묘지 연교리 산 3 873

주상연교공설일반묘지 연교리 산 127 4,638

주상연교공설일반묘지 연교리 산 251 4,403

주상내오공설일반묘지 내오리 산 87 2,182

주상내오공설일반묘지 내오리 산 118 2,281

주상완대공설일반묘지 완대리 산 46 2,281

주상완대공설일반묘지 완대리 산 112 3,769

주상완대공설일반묘지 완대리 산 163 2,083



10  (제93회 임시회 총무위원회부록-제2차)

명    칭 위    치 면적(㎡) 명   칭 위     치 면적(㎡)

주상성기공설일반묘지 성기리 산 84 1,488

주상성기공설일반묘지 성기리 산 136 225

주상거기공설일반묘지 거기리 산 7 4,760

주상남산공설일반묘지 남산리 산 108 5,537

주상남산공설일반묘지 남산리 산 141 1,785

소계 16필지 57,689

웅양죽림공설일반묘지 죽림리 산 108 11,379

웅양동호공설일반묘지 동호리 산 6 2,813

웅양노현공설일반묘지 노현리 산 16 4,007

웅양산포공설일반묘지 산포리 산 265 3,814

웅양산포공설일반묘지 산포리 산 187 2,678

웅양산포공설일반묘지 산포리 산 3 2,400

웅양군암공설일반묘지 군암리 산 194 992

웅양군암공설일반묘지 군암리 산 122 2,539

웅양군암공설일반묘지 군암리 산 19 5,795

웅양신촌공설일반묘지 신촌리 산 43 1,752

웅양신촌공설일반묘지 신촌리 산 75 4,469

웅양신촌공설일반묘지 신촌리 산 123 2,704

웅양신촌공설일반묘지 신촌리 산 141 4,046

웅양한기공설일반묘지 한기리 산 15 1,868

웅양한기공설일반묘지 한기리 산 39 3,769

웅양한기공설일반묘지 한기리 산 43 2,664

소계 14필지 71,289

고제봉산공설일반묘지 봉산리 1309 15,455

고제농산공설일반묘지 농산리 산 88 3,174

고제농산공설일반묘지 농산리 산 4 15,570

고제농산공설일반묘지 농산리 산 125 4,562



명    칭 위    치 면적(㎡) 명   칭 위     치 면적(㎡)

고제개명공설일반묘지 개명리 산 71 4,364

고제개명공설일반묘지 개명리 산 211 1,686

고제개명공설일반묘지 개명리 산 100 3,074

고제개명공설일반묘지 개명리 산 53 1,884

고제봉계공설일반묘지 봉계리 산 158 3,273

고제봉계공설일반묘지 봉계리 산 202 3,074

고제봉산공설일반묘지 봉산리 산 215 4,661

고제봉산공설일반묘지 봉산리 산 21 2,479

고제궁항공설일반묘지 궁항리 산 198 5,950

고제궁항공설일반묘지 궁항리 산 51 2,083

소계 4필지 32,379

북상갈계공설일반묘지 갈계리 산 39 9,540

북상갈계공설일반묘지 갈계리 산 87 9,818

북상창선공설일반묘지 창선리 산 55 3,395

북상소정공설일반묘지 소정리 산 134 9,626

소계 8필지 41,920

위천남산공설일반묘지 남산리 산 41 4,959

위천상천공설일반묘지 상천리 산 54 2,308

위천상천공설일반묘지 상천리 산 43 9,421

위천상천공설일반묘지 상천리 산 33 2,224

위천강천공설일반묘지 강천리 산 60 8,529

위천강천공설일반묘지 강천리 산 33 4,959

위천황산공설일반묘지 황산리 산 37 2,380

위천당산공설일반묘지 당산리 산 17 7,140

소계 2필지 5,242

마리고학공설일반묘지 고학리 산 32 3,695

마리말흘공설일반묘지 말흘리 산 84 1,547



12  (제93회 임시회 총무위원회부록-제2차)

명    칭 위    치 면적(㎡) 명   칭 위     치 면적(㎡)

소계 15필지 95,497

남상무촌공설일반묘지 무촌리 산 253 16,760

남상무촌공설일반묘지 무촌리 산 10-1 3,174

남상무촌공설일반묘지 무촌리 산 10-4 1,785

남상무촌공설일반묘지 무촌리 산 69 8,132

남상대산공설일반묘지 대산리 산 141 9,521

남상대산공설일반묘지 대산리 산 37 11,107

남상둔동공설일반묘지 둔동리 산 168 3,967

남상월평공설일반묘지 월평리 산 201 6,744

남상송변공설일반묘지 송변리 산 54 9,917

남상전척공설일반묘지 전척리 산 124 3,174

남상오계공설일반묘지 오계리 산 159 9,223

남상오계공설일반묘지 오계리 산 224-1 2,869

남상임불공설일반묘지 임불리 산 119 3,174

남상춘전공설일반묘지 춘전리 산 83 3,074

남상진목공설일반묘지 진목리 산 27 2,876

소계 11필지 56,765

남하무릉공설일반묘지 무릉리 산 266 5,296

남하무릉공설일반묘지 무릉리 산 36 9,322

남하무릉공설일반묘지 무릉리 산 293 9,917

남하대야공설일반묘지 대야리 산 140 3,835

남하대야공설일반묘지 대야리 산 83 2,290

남하둔마공설일반묘지 둔마리 산 174 3,038

남하둔마공설일반묘지 둔마리 산 20 5,355

남하양항공설일반묘지 양항리 214 3,269

남하지산공설일반묘지 지산리 산 153 4,311

남하지산공설일반묘지 지산리 산 201 6,750



명    칭 위    치 면적(㎡) 명   칭 위     치 면적(㎡)

남하지산공설일반묘지 지산리 산 12 3,382

소 계 8필지 42,398

신원중유공설일반묘지 중유리 산 249 4,615

신원구사공설일반묘지 구사리 산 75 9,276

신원덕산공설일반묘지 덕산리 산 190 1,587

신원청수공설일반묘지 청수리 산 117 12,893

신원중유공설일반묘지 중유리 산 65 2,579

신원대현공설일반묘지 대현리 산 149 3,084

신원대현공설일반묘지 대현리 산 38 2,704

신원대현공설일반묘지 과정리 산 38 5,660

소계 16필지 72,508

가조석강공설일반묘지 석강리 산 134 7,438

가조석강공설일반묘지 석강리 산 137 4,469

가조기리공설일반묘지 기리 산 171 1,342

가조기리공설일반묘지 기리 산 234 2,886

가조동례공설일반묘지 동례리 산 127 4,073

가조동례공설일반묘지 동례리 산 207-1 6,545

가조사병공설일반묘지 사병리 산 13 6,979

가조사병공설일반묘지 사병리 산 24 3,590

가조사병공설일반묘지 사병리 산 27 4,618

가조수월공설일반묘지 수월리 산 90 2,955

가조수월공설일반묘지 수월리 산 122 2,235

가조수월공설일반묘지 수월리 산 146 2,625

가조수월공설일반묘지 수월리 산 147 10,476

가조도리공설일반묘지 도리 산 184 1,540

가조도리공설일반묘지 도리 산 207 1,911

가조장기공설일반묘지 장기리 산 11 8,826



14  (제93회 임시회 총무위원회부록-제2차)

명    칭 위    치 면적(㎡) 명   칭 위     치 면적(㎡)

소   계 17필지 52,430

가북용암공설일반묘지 용암리 산 125 10,512

가북우혜공설일반묘지 우혜리 산 115 3,821

가북박암공설일반묘지 박암리 산 180 6,089

가북박암공설일반묘지 박암리 산 198 2,393

가북박암공설일반묘지 박암리 산 120 793

가북몽석공설일반묘지 몽석리 산 31 2,436

가묵몽석공설일반묘지 몽석리 산 72 4,463

가북용암공설일반묘지 용암리 산 29 3,987

가북중촌공설일반묘지 중촌리 산 144 1,203

가북중촌공설일반묘지 중촌리 산 200 1,997

가북중촌공설일반묘지 중촌리 산 22 1,488

가북중촌공설일반묘지 중촌리 산 59 2,083

가북중촌공설일반묘지 중촌리 산 103 2,245

가북해평공설일반묘지 해평리 산 169 1,957

가북해평공설일반묘지 해평리 산 239 1,769

가북해평공설일반묘지 해평리 산 287 1,369

가북해평공설일반묘지 해평리 산 227 3,825



【별표 2】

                                                          

장묘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구  분

사용료(15년간) 관리비(3년간)

비  고

기준 금액(원) 기준 금액(원)

공설공원

묘지(매장)
1㎡당 18,000 1구당 36,000

납골묘 1개안치단당 18,000 1개안치단당 10,000

납골당 1개안치단당 60,000 1개안치단당 20,000

공설일반

묘지(매장)
1㎡당 2,000

 


